
[별지 제10호양식] <개정 1996.12.31>
  각통 제   호
멸실건물등기용지폐쇄통지서
폐쇄할
건물의 표시
폐쇄이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없는 건물임
소유자
성명·주소

등기상이해
관계인

접수 년     월     일
등기의목적
성명·주소

위 건물의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
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위 건물이 현존하면       년     월     일까지 
그 뜻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등기소 등기공무원 직인

                    귀하


